
김유향 행정법 교재 정오표(2021.6.23. 작성)
    ---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Ⅰ. [단권화 핵심강의 행정법]

1. 제540면 ‘(2) 지방세에 대한 행정심판’ 부분 아래 내용으로 대체함
 지방세에 대한 행정심판은 국세에 대한 행정심판에 준하여 규율되고 있다(지방세기본법 제89조 
내지 제100조). 헌법재판소는 ‘지방세부과에 대해서 이의신청⋅심사청구제도라는 이중의 행정
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예외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 있다(헌재 2001.6.28. 2000헌바30). 그에 따라 2019. 
12. 23. 지방세기본법 개정 전까지는 지방세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임의적 전
치절차로 규율되고 있었다. 그런데 2019. 12. 23. 개정된 지방세기본법(2021. 1. 1. 시행)
은, “제89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을 말한다)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신설함으로써(제98조 제3항),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에 대한 행정소송은 지방세기본법상 행정
심판(또는 감사원법상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다.1) 

1-1. 제635면 ‘2. ④’ 부분 아래 내용으로 대체함
- ④ 국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전치주의가 채택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역시 필
요적 전치절차이다(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3항 및 제6항). 

1-2. 제960면 ‘(2) 지방세에 대한 행정심판’
- 지방세에 대한 행정심판은 국세에 대한 행정심판에 준하여 규율되고 있다(지방세기본법 제89
조 내지 제100조). 2019. 12. 23. 개정된 지방세기본법(2021. 1. 1. 시행)은,  “제89조에 규정
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을 말한다)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신설함으로써(제98조 제3항), 필요적 전치주
의를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98조 제3항을 준용한다(제98조 제6항). 국세기본법과 마찬가
지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1)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
98조 제3항을 준용한다(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6항).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상 심사청구는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다. 
일부 처분을 제외하고 심판청구에 앞서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때
의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며, 행정심판은 아니다(제89~91조). 

2. 제587면 ②항 마지막 줄에 추가함
~~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2019. 4. 1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에 관한 법률」에서 “소속기관장등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
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신설함으로써(제62조의4 제1항), 입법적으
로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3. 제903면 ‘(나) ①’ 본문 3줄에 추가함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중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부터 10면 이내에’ 부분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이에 
대한 적용중지를 명하였다(2020.11.29. 2019헌바131). 따라서 현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중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분만 적용된다.

4. 102면 행정기본법 제38조 제2항 삭제함
- 국회의결 과정에서 혼동이 있었으나, 최종 의결에서 제외됨



Ⅱ. [행정법 핵심정리300]

1. 제240(246번)면 1. 본문 마지막 줄에 추가함
~~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2019. 4. 1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에 관한 법률」에서 “소속기관장등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
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통
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신설함으로써(제62조의4 제1항), 입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2. 제263면(274번) 3~6줄 수정함
- 한편 국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전치주의가 채택되어 

있고(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역
시 필요적 전치절차이다(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3항 및 제6항). 

3. 제380면(417번) 2. 본문 대체함 
- 지방세에 대한 행정심판은 국세에 대한 행정심판에 준하여 규율되고 있다(지방세기본법 제89조 

내지 제100조). 2019. 12. 23. 개정된 지방세기본법(2021. 1. 1. 시행)은,  “제89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
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을 말한다)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신설함으로써(제98조 제3항), 필요적 전치주
의를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98조 제3항을 준용한다(제98조 제6항). 국세기본법과 마찬가
지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상 심사청구는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다. 
일부 처분을 제외하고 심판청구에 앞서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때
의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며, 행정심판은 아니다(제89~91조).


